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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교회에서 파면처분을 당한 부목사 30명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대상판결1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합101827 판결  파면무효확인] 

[대상판결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6.자 2017카합20479 결정  파면효력정지가처분] 

 

대형교회에서 파면된 목사 30명이 교회를 상대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파면된 부목사들을 대리하여, “부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  설령 부목사

들이 근로자들이 아니더라도 파면처분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라고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목사들에 대

한 파면처분 시 비법인사단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면처분에 절차상의 하

자 및 내용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부목사들의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인용

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파면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

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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